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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시행령

[시행 2025. 12. 23.] [대통령령 제35922호, 2025. 12. 23., 일부개정]
교육부 (사립대학지원과) 044-203-6959

교육부 (학교정책과) 044-203-6702
 
제10조의6(대학평의원회의 구성)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

”라 한다)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
구성하되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. 다만, 평의원회의
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
초과해서는 안 된다. <개정 2020. 9. 25.>

②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

2022.  2.  11.>

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(互選)한다.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
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<신설 2022. 2. 11.>

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신설 2022. 2.

11.>

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
한다.<개정 2022. 2. 11.>

[본조신설 2006. 6. 23.]

[제목개정 2020. 9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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